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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라젠에서 항암신약 펙사벡(Pexa-Vec) 연구개발에 기여한 대학교수에게 부여한 스톡옵

션을 취소한 사건은 대법원까지 모두 대학교수가 승소하였습니다. 이제 사건 종결되었으

므로 참고로 판결요지를 소개하고 판결문을 첨부합니다. 

 

원고 대학교수는 2006년 신라젠을 설립하고 2008년 4월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부

산의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. 그 후 산학협력단과 신라젠은 대학교수를 책임자로 

하는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하는 한편, 신라젠의 최고기술책임자(CTO)라는 명칭으로 활동



하였습니다. 회사는 그 기간 중인 2012. 4. 15. 주식 50만주, 행사가격 10억원의 스톡옵션 

부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. 그 후 분쟁이 발생하여 회사는 2016. 1. 6. 이사회에서 위 스

톡옵션 부여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.  

 

여러 쟁점 중에서 벤처기업에서 대학교수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에 관한 특별한 쟁점을 서

울고등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  

 

 

 



벤처기업법 조항 – 임직원이 아닌 외부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의 취소사유 해석 

 

 

 

 



 

상법과 벤처기업법 조항 해석의 구별 – 벤처기업의 경우 임직원이 아닌 외부자에게 부여

한 스톡옵션에 대해 상법과 동일한 해석 불가 

 

 

 

첨부: 1,2심 판결문  

 



 

 


